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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례   

   ○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규  칙   

   ○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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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2012년  5월  30일

속초시조례 제2294호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

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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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

전의 제24조 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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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

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

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 ～ 6. (생 략)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

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

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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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2012년  5월  30일

속초시규칙 제1287호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

속초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